
재학생
체류기간 연장

1. 해외체류자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날짜(예 3월31일)에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 새로운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

→ 관련 서류는 복학에 준해 신청(별도 안내)

→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절차 다시 필요

→ 외국인등록증 기재 일자(예 3월31일) 만료 후 신청 가능

2. 국내체류자

외국인등록증에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연장 가능하며 반드시 연장 필요

※ 휴학을 취소하는 경우 비자 문제

→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은 학생에 한해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서 별도 처리 예정

→ 처리가 완료되기 이전에 입국 불가, 처리 완료 후 외국인유학생지원팀에서 입국 가능 여부 별도 통보



신입생 또는 복학생

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증) 신청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진행 필요(학기 시작일과 무관)

2.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출국하면 비자를 다시 신청 필요

※ 비자 신청 후 입국하지 않는 경우

추후 별도 조사 예정, 반드시 조사에 응답 필요, 응답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기타 Q&A

Q. 현재 해외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코로나19가 진정되기 까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입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미 비자를 받은

경우 입국만료일이 지나면 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후 입국 시, 표준입학허가서를 다시 신청하셔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Q. 비자가 만료되면 수업을 듣는데 문제가 있나요? 제적을 당하나요?

A. 등록을 한 이상 제적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한국에 출입이 어려울 뿐 온라인 수업을 못 듣는

것은 아닙니다. 단, 수업에 따라 오프라인 수업 또는 오프라인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새로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입국해야 합니다.

Q. 체류기간 연장은 한국에서만 가능한가요?

A. 한국에서의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Q. 비자가 만료돼서 새로 신청하고 싶어요

A. 비자가 만료된 학생들은 신규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만 신청 가능)

- 재학생 신청서류: ①표준입학허가서 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여권 컬러 사본

- 초과등록 학생 신청서류: ①표준입학허가서 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여권 컬러 사본

④USD20,000 이상의 재정증명

※ 휴학 취소는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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